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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

방, 대비하여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화학사고 발

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환

경규제 법령이다.1) 전국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데, 이 중 화학물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의 경우 국민 안전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

(危害)를 가할 수 있다. 이에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정의에 관한 소고

박지훈1,2 , 박선오1,2 , 박효진1,2 , 권혜옥1,2* 

1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2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A Brief Review of the Legal Definition of Chemical Accident under the Current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Jihoon Park1,2, Seon-Oh Park1,2, Hyojin Park1,2, and Hye-Ok Kwon1,2*
1Division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Nakdong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Ministry of Environment,  

2Joint Inter-agency Center for Chemical Emergency & Preparedness of Ulsan

ABSTRACTABSTRACT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has been legislated to counter the risks posed by chemical substances 
to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but a number of small- and large-scaled incidents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s continue to occur every year.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takes legal responsibility fo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nationwide chemical accidents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e determination of chemical accidents that occur during hazardous chemical handling 
processes is based on the Article 2 (Definitions) of the law and the administrative criteria for judgement of 
chemical accidents. However, there are certain ambiguities in the scientific basis for determining chemical 
accident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Whether or not a chemical accident has a direct influence on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a workplace where an accident occurred, it is necessary to find 
reasonable criteria for determining chemical accident based on legal and scientific evidence.

Key words: Hazardous chemicals, chemical accident, regulatory control, emergency response, reasonable 
regulation

Received August 7, 2023
Revised August 18, 2023
Accepted August 21, 2023

Highlights: 
ㆍ Current regulatory definition of 

chemical accident has some ambiguities.
ㆍ Determination of chemical accident 

usaually causes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ㆍ Criteria for determining chemical 
accident need to be improved based 
on reasonable evidences.

*Corresponding author:
Division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Nakdong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Ministry of Environment, 51 
Cheoyongsaneop 4-gil, Cheongnyang-
eup, Ulju-gun, Ulsan 44988, Republic of 
Korea 
Tel: +82-52-228-5800
Fax: +82-52-228-5889
E-mail: lunakwon83@korea.kr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J Environ Health Sci. 2023; 49(4): 179-182

 https://doi.org/10.5668/JEHS.2023.49.4.179

Perspective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https://orcid.org/0000-0002-4829-5587
https://orcid.org/0000-0003-0406-9673
https://orcid.org/0009-0005-1956-6789
https://orcid.org/0000-0003-2139-5630
mailto:lunakwon83@korea.kr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668/JEHS.2023.49.4.179&domain=pdf&date_stamp=2023-8-31


180
박지훈ㆍ박선오ㆍ박효진ㆍ권혜옥

https://doi.org/10.5668/JEHS.2023.49.4.179

급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화학사

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들

을 두고 있다. 또한 전국 화학공업단지와 그 인근지역에 화학재

난합동방재센터(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충주 등 7

개 지역)를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

응, 복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환경부훈령 제1535호, 2022. 

1. 28. 일부개정),2)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화학

사고 여부를 초기 판단한다.

화학사고의 의미가 자칫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사고를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현행 화관법에서는 화학사고 

판단을 위한 조건을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고

의 원인을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의 결함

이나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써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또는 누출되어 발

생하는 일련의 모든 상황 또는 사건(event)이 성립될 경우에 한

해 화학사고로 판단한다(법 제2조제13호).3) 그러나 현 화학사

고 정의에 따른 사고 판단 시, 현장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즉, 화학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장과 행정기관간 이견과 사고 판단 결과에 따른 벌칙, 행정

처분 조치 상에서의 갈등과 혼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견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종

종 일어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

사고 정의와 사고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한 고찰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행 화학사고 판단기준과 한계

다시 화관법상 화학사고 정의에서의 그 성립 조건을 보면, 우

선 사고 원인을 작업자 과실이나 시설결함 및 노후화 등으로 국

한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사고 판단기준에서는 이를 정상 범주

가 아닌 상태로 규정한다. 즉, 취급시설의 정비 중 안전기준 미

준수 등 작업자의 과실,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화 등 정상 

상태(normal state)에서는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안전한 조건(near zero risk)이 아닌 상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소량일지라도 일

정량(5 kg 또는 5 L, 상황에 따라 1 kg 또는 1 L 이상인 경우도 

포함)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ㆍ누출되었을 경우, 인명ㆍ환경피해

와 관계없이 화학사고로 판단될 수 있다. 이 때, 인명피해는 화

학물질 유ㆍ누출 또는 그에 동반된 폭발, 화재에 의한 직접 피

해(부상 또는 사망), 환경피해는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매체 

오염으로 인한 식생, 동물 등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 인정된다.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유해화학

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허가와 취급기준 준수 및 취

급시설 관리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화학사

고 대응에 관해서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법 제3

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이 없는 경우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4) 즉, 

영업자 관리를 위한 대상물질은 유해화학물질에 국한하고 있

으나, 화학사고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과 일반화학물질의 구분 

없이 현장 대응과 후속 조치의 대상이 된다. 화관법에서는 제

2조제1호에서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

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

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5) 원유, 천연가스 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나 슬러

지와 같이 유기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

한 가스 등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앞서 언급한 사

고 판단기준에 따라 화학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판단한다. 그

러나 법적 해석으로만 보면 원유나 천연가스도 자연 상태에 존

재하기는 하나 결국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제(가공)

를 거치므로 화학물질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화학 화상이나 화학물

질의 유ㆍ누출에 동반된 폭발, 화재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화

학물질에 의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질식사고와 만성

중독 피해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저장시설이나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의식

을 잃을 경우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내부 가스 흡입에 의한 

중독사고인지 판단에 따라 전자는 일반사고, 후자는 화학사고

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만성 노출에 의한 중독사고는 화관법

상 사고대응체계 가동을 요하는 긴급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화학사고로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서 발생하는 폭발이나 화재사고도 취급물질의 종류와 발생 양

상에 따라 사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화학사고 정의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ㆍ누출이 선행되지 않은 폭발이나 화재사

고의 경우, 자연 상태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점화원에 의

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증기의 유ㆍ누출 상황으

로 볼 수 없으므로 화학사고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증기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그 양상에 따라 화학사고로 판단될 수 있다. 

어떤 취급시설로부터 화학물질이 유ㆍ누출되어 증기운 형성과 

폭발/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폭발/화재의 확산이 화학물질의 

유ㆍ누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가 그 예이다. 

화학사고 여부는 단순히 법상 화학사고의 정의만으로는 판

단이 어려우며, 사고물질과 적용 대상, 발생양상과 피해정도 등 

여러 판단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화학사고 판단을 

위한 내부 판단기준과 행정규칙(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

정, 환경부예규 제685호, 2021. 4. 2.)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

해두고 있으나,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개별 사고에 내포된 복잡

한 변수들로 인해 화학사고 판단에 대한 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의견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부의 화학사

고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적절성에 대한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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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효율적 사고 대응체계의 

운영을 위해 현행 화학사고 정의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

고, 화학사고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II. 화학사고 정의와 판단기준 개선방향 제안

결국 화학사고 판단여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

한 벌칙과 행정처분 조치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의 화학사고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해 사고 상황과 

제외 유형에 대한 명시를 통해 화학사고 정의를 명료화하고, 사

고 상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유ㆍ누출에 기인하는 사고인

지, 아니면 화학물질의 반응, 분해 등 화학적 이상현상에 의한 

사고인지 등 구체적 사고 상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

아지고 있다.

먼저, 화학사고 대상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하여 일반

화학물질까지 포함하는 것을 유지하되, 현 화학사고 정의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에서 “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과정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포괄 정의하고, 환

경부령을 통해 인적 요인(안전기준 미준수, 작업자 관리감독 미

흡 등)과 시설 요인(설계 미흡, 점검 유지상의 관리 소홀, 자체결

함 등), 환경적 요인(물리적 충격, 계절적 영향, 외부 사고에 의

한 영향 등), 자연재해 요인(지진, 홍수, 태풍 등) 등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유ㆍ누출이 화학사고 판

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ㆍ누출이 없더라도 

화학물질에 기인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사고도 화학사고로 판

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화학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또는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명ㆍ환경피해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고 대응체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유나 연료가스 등에 의한 사고는 타 부처 법령에 의해 관리되

고 있어 예외 유형으로 정의 조항에 포함시키되, 원유 또는 연

료 등의 구체적 범위와 사고 상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화학사고 정의에 의한 사고 판단은 적시 신고여부나 피해정

도에 따른 벌칙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화관법 제43조제

2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즉

시 관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

록 되어있다. 이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예규를 통해 화학사고 신

고 기준과 내용 등을 담은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규정(환

경부예규 제685호, 2021. 4. 2., 일부 개정)”을 두고 있다.6,7) 특

히, 즉시 신고 규정 [별표 1]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기준을 15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신

고 기준 유ㆍ누출량 미만일 경우 빠른 시간 내 신고), “즉시”의 

기준과 “15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법원 판결상의 지적 사례도 있었다

(법 제43조제2항의 “즉시”에 대한 위임 규정 부재). 이처럼 법

의 모호성으로부터 야기된 사업장과 행정기관의 소모적 분쟁

은 화관법의 집행 주체인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즉시”에 대한 기준을 환

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도 실제 현장적용성과 그 타당성을 재검

토하여 합리적 기준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시 현재 피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발

과 행정처분(경고)이 내려지고 있다. 인명이나 환경 피해가 없

는 경미한 단순 화학사고의 경우는 처분에 있어 부담을 경감시

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따른 벌칙과 행정처분 부과 기

준에 대해서도 피해의 정도와 양상에 따른 세부 분류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현 규정상으로는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死傷)자

가 발생할 경우 화관법 제57조 벌칙(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

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을 받을 수 있

다.8) 이는 화관법에서 가장 강한 벌칙에 해당되며, 인명피해 발

생 시 경미한 부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사고 발생 사업장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5일부터 최대 60일)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되므

로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9)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

재해 인명피해의 기준을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로 규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10)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

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구분한다.11,12)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총 20시

간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를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3) 따

라서 화관법에서도 인명 피해의 경중을 가벼운 통원치료를 요

하는 경상(예, 화학물질의 튐 사고로 인해 국소부위에 입은 부

상), 수 일 또는 수 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상, 사망 등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처벌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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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

로 생겨났기에 그 태생적 본질이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다. 화관법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었던 대형 화학사고를 계기로 새로 

태어난 법령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처분의 강도 또한 

매우 강한 규제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과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허용가능한 정도의 테두리 안에서는 기존 규제의 시행착오 

경험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고

민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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